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태성 의원 발의)

의안번호 3111 발 의 년 월 일 :2022년 03월 10일
발 의 자 :이태성 의원(1명)
찬 성 자 :김정태, 김평남, 김혜련, 

김희걸, 박기열, 박상구, 
박순규, 성흠제, 송아량, 
이경선, 이정인, 장상기, 
전석기, 최웅식, 황규복 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○ 서울시는 정부보다 먼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

제정하였으나, 정부가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
한 법률」을 제정ㆍ시행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
규정이 법률과 달라 조례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. 
이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과 부
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가. “필수노동자”와 “필수업종”의 정의를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

호ㆍ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부합하도록 변경함(안 제2조).
나.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3조).
다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“필수업종”을 “필수업무”로 변경함(안 

제4조, 안 제7조).
라.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).



마.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요건과 수립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「필
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부합하도록 수
정함(안 제6조).

바. 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을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
에 관한 법률」에 부합하도록 수정함(안 제9조).

사.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하고,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
하며,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함(안 제10조).

아. 위원회 회의 소집 요건을 명확히 함(안 제14조).
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｢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｣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다. 기타 : 없음.
























